
이동편의시 을 치하여야 하는 상시 ( 11조 )

1. 통 단

  가. 「도시철도법」 2조 2 에 따른 도시철도  운행에 사용 는 차량

  나. 「여객자동차 운 사업법」 3조 1항 1   같  법 시행  3조

1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·농어 버스운송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에 

사용 는 승합자동차

  다. 「철도산업 기본법」 3조 4 에 따른 철도차량  여객  운송하기 

하여 사용 는 철도차량

  라. 「항공법」 2조 1 에 따른 항공기  민간항공에 사용 는 행기

  마. 「해운법」 2조 2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 는 

  . 역 철  여객  운송하기 하여 사용 는 차량

2. 여객시

  가. 「도시 통  진법」 2조 3 에 따른 승시

  나. 「도시철도법」 2조 3 에 따른 도시철도시   역사(驛舍)

  다. 「여객자동차 운 사업법」 2조 5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

  라. 「여객자동차 운 사업법」 3조 1항 1 에 따른 노  여객자동차운

송사업에 사용 는 류장

  마. 「철도산업 기본법」 3조 2 에 따른 철도시   역사

  . 「항공법」 2조 8 에 따른 공항시 (여객이 직  이용하는 시 에 한

한다)

  사. 「항만법」 2조 2 에 따른 역항에 치 어 있는 항만시   같  

조 5 나목에 따른 기능시   여객이용시   같   라목에 따른 

항만친 시

  아. 역 철  역사

3. 도

  가. 「도 법」 2조 1 에 따른 도 (같  조 2 에 따른 도  부속

 포함한다)

  나. 「도 법」 108조에 따라 「도 법」이 용 는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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